
【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】

 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

`21. 1. 8.(금)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

제출하게 됨에 따라,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

드립니다.

 □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

  • (현행)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

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, 진단면제서를 제출

  • (변경)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

확인서를 제출

   -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

   ※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`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` 
신청 불가

 □ 시행일

  • `21.1.8.(금)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

제출하여야 함

   - `21.1.8.(금) 이전에 재입국허가(진단면제 허가자 포함)를 받은 

외국인도 `21.1.8.(금)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

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.  끝.


